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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절차 및 수수료 게시대 설치장소 불법유동광고물조치 특정구역표시방법

불법유동광고물

도로변에 입간판, 에어라이트(풍선), 깃발 등을 설치하지 맙시다.목포시에서는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재 시내 가
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시민들의 통행상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입간판, 에어라이트(풍선), 깃발, 현수막, 벽보 등 옥외광고물 등 관
리 법 위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상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자진 정비토록 적극 협
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제철거로 인한 재산적 손실 발생은 자진철거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로 목포시에서는 일체 변상이 되지 않으니
이점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유동광고물 관계법규

 >  >  > 분야별 정보 도시·주택 옥외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조치

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제75조(도로의 점용,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(행정대집행의 특례)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(과태료)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(일반적 표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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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유동광고물조치

(http://www.mokpo.go.kr)
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/illegality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/procedure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/installation_place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/illegality
https://www.mokpo.go.kr/www/life_welfare/house/outside_advertisement/specification_zo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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